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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egalistic Study on the Transactions of Credit-Card

                      Tae-sook Kim

                      Advisor : Prof. Young-gon Kim, Ph.D.

                      Major in General Scienc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government is recently propelling an activation policy positively 

as the activation of the tax standard of the independent businessman 

to dissolve tax burdens unfairness of the labor income earner, a 

Credit Card receipt lottery ticket system, an incom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favor about a Credit Card Usage.

  According to a Credit Card Usage activa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like this, A Credit Card Usage is enlarged sharply to 

active marketing of the Card Issing Company. The rate of which a 

Credit Card Usage among the expenditure of the private consumption 

occupies is expanding greatly since 1999.

  But many evil appeared as a Credit Card Usage was generalized 

and enlarged. The Credit Card dispute also is occupying most among 

an every kind of finance dispute.

  In modern economy life, Credit Card has made radical quannntitative 

and qualitative expansion to the extent that it settled as indispensable 

important settlement means now. In connection with this Credit Card, 

law which prescribed the administrative control for the compan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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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Card and the criminal disposal for the crime around Credit 

Card etc. exists. Then, it is present real situation that there is not 

the law to include the private legal law relation of the transactions of 

Credit Card. It cannot help depending on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civil law, commercial law, and other special law, but sometimes, these 

laws seem to be unsuitable for the extraction of rational conclusion to 

reflect the speciality of the transactions of Credit Card.

  Credit specialiged financial business act don't provide about 

administrative supervision, business compass of Credit Card company 

and legal protection on the consumers. After all Credit Card 

transactions do business with unfair stipulation by Credit Card 

company. Credit Card company imposes highly service charge on the 

consumers, expressly card loan, and fosters over consumptions. 

Meanwhile the result brings on credit inferiority on the consumers 

and strikes a blow on the state economy, effectively becomes 

influential social problems.

  For this purpose, the thesis will introduce the definition of Credit 

Card, Credit Card transaction in credit community.

  In chapter three, analyzes legal relations of consumer, a member 

shop and Credit Card company.

  In chapter four, makes a special study of point at issue of Credit 

Card transaction and its plans of improvement.

  In chapter five, in conclusion, this thesis exhibites the legislative 

proposal about institutional inertia of Credit Card transactions law and 

guides a right way that consumer uses Credit Card.

  Moreover, this thesis emphasizes that Credit Card company and 

consumer must know the consequence of Credit Card in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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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society.

  It is regulated individually the problem on the legal of the Credit 

Card transaction by the Credit Card Act, the Clause Regulation Act, 

the Credit Information Act. But in reality, most of the law relations 

are controlled by the Cardholder clause which the Card Issuing 

Company fills. Consequently it is desired the consolidation of a Credit 

Card transaction relation law or all individual Cardholder clause of the 

card issuing company to be unified is desired.

  Through this, it is need to do the responsibility range of transaction 

parties explicitly on the problem of the Credit Card transaction. And 

it is corresponded the principle of the modern law to be social 

distribution. As a result, it may be expected the establishment of 

faithful credit society as to protect many good card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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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1.연구의 목적

오늘날의 사회는 신용사회라고 한다.이는 과거의 사회가 현금에 의존한
사회였던 점에 비추어 오늘날의 사회는 일상적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결제 보
다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개인이나 사회단체가 신용을 기초
로 하여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용사회의 출현을 주도해온 신용카드는 20세기 직전 미국에서

‘크레디트코인’이라는 형태로 출현한 이래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3의 화폐’라
고 불리고 있으며,1969년에 ‘양당사자 카드‘라는 형태로 처음 도입된 후 어느
새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1998년 이후 폭발적인 팽창을 거듭해 왔다.국민

경제발전과 더불어 2002년 6월 현재 카드 발급 수 약1억3천 만장에 이르며
이용금액은 약 3,000조에 달한다.우리들의 일상거래에 있어서 이제 신용카드
는 필수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1)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긍정적

인 측면으로는 시장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세수가 증대되었으며 소매금융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신용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내수가
진작되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우리생활에 편리한 점도 많지만 이를 소홀히 다루는 경

우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최근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
원 또는 소비자단체에 접수되는 소비자 피해 유형 중에 신용카드로 인한 것
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이는 대부분 신용카드의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1)지창우,『신용카드거래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학석사학위논문,단국대학
교,2002).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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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또한 카드회사의 미 사용대금 청구,카드불법대출에 의한 사업자의
횡포,할부거래 철회권․항변권,카드발급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한 신용카드
회사의 무분별한 형사고발 남용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
으며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금리 등 카드수수료가 시장금리 변화에 비
탄력적인 모습(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과점적 폐
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신용카드사의 카드 남발
및 카드 이용자의 무분별한 카드 이용으로 인해 카드 이용자와 신용카드사의
동반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이것은 신용카드 거래의
경제적 우수성과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예기치 못한 부메랑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을 주저하는 면
또한 없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이로 인해 신용사회정착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신용카드의 역기능은 일부 소비자의 신용카드의 잘못된 이용행태와

신용카드와 관련된 법률 및 약관에 대한 규정의 미비,신용카드업자들 간의
과당경쟁 및 가맹업자들의 신용카드 관계법 준수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따라 지난 1997년 8월 28일에는 기존의 신용카드업과 시설대여업법을

폐지한 대신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정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실시
하고 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의 행정적 감독과 신용카드의
영업범위 및 신용카드회원에 관한 보호에 대해 거의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결
국은 신용카드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통약관에 이하여 신용카드거래가
이루어지는 실정이다.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는 필요성의 논리에 묻혀졌
으며,분쟁의 책임소재에 대한 정확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새로
이 형성된 신용카드 거래 규모가 확대될수록 신용카드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날로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카드관계법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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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관한 법률,소비자보호법 등 행정규제에 치중하고 있는 분산입법 방
식을 취하고 있어 미국,영국,독일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소비자 신용법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또한 신용카드의 소비자 문제
에 대한 법 정책은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이 미흡한 상황이다.특히 최근 세계화,정보화,개방화 등 새로운 사회경제
적 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신용사회로서의 도약이 절실한 우리
나라에서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소비자 문제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서 체계
적인 연구가 꼭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법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법제와 비교 검토

하여 우리 법제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거래에 있어 안전성과 카드 사용자를 보호하는데 목적
을 둔다.

2.연구의 방법과 범위

신용사회에 있어서 필수품이 되어버린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을 선도하고,사용
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신용카드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 바,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신용카
드 거래법의 문제점의 지적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신용카드의 올바른 사
용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의 기존문헌과 연구자료,논문들을 바탕으로 한 문헌조사로 이루었다.
이 연구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본 논문의 구성은 Ⅰ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
과 연구방법을 제시하였고,Ⅱ장에서는 신용카드의 개념과 종류,경제적 기능 및 법
적 성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Ⅲ장에서는 신용카드거래에 있어 법률관계를 알아보
고,Ⅳ장에서는 신용카드 거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마지막
Ⅴ장은 결론으로,논문의 전체적인 요약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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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신신신용용용카카카드드드

1.신용카드의 의의

1)신용카드의 槪念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을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신
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여전법 제2조 3항).그러므로 신용카드란
‘신용을 매개체로 하여 신용카드회원의 가입신청에 따라 신용카드회사가 신
용카드를 발행하고,신용카드회원은 그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을 지급함이 없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
매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카드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신
용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자격증권’이라고 볼 수 있다.2)
여전법에 의하면 신용카드의 이용범위를 ‘물품의 구입과 용역의 제공’으로

한정시켜 놓고 있다.그러나 신용카드는 단순히 판매신용의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금융과 결합하여 소비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기능을 가
지게 된다.미국의 경우 신용카드의 개념은 ‘신용으로 금전,재화,노무 또는
용역을 획득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카드,표찰,쿠폰책,기타 신용표시물을 의
미한다’(ConsumerCreditProtectionAct[소비자 신용법]§103(k))라고 하여 신
용카드의 이용범위를 대출 등 신용을 받을 때도 포함하여 소비자 금융의 기
능까지 부여하고 있다.또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FederalReserveBoard)
에서는 수표지급보증기능이 있는 카드,직불·신용겸용카드,결제기능이 있는

2)최응열,「신용카드위조범죄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8호),한국공
안행정학회,1999.10,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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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등도 신용카드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법률은
신용카드를 미국에 비해 좁게,또한 소비자 금융에 더 많이 사용되는 국내
현실에 비해서도 좁게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1986년 재무부가 마련한 소비자 신용에 관한 법률(안)에 의한 신용

카드의 개념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자기 신용으로 필요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일정한 범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증표’(同法案 제2
조 제1항 7호)라 하여 소비자 금융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신용카드의 명칭은 미국에서는 CreditCard,독일은 KerditKarte,일

본은 원어 그대로 크레디트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신용카드는 신용카드 회
원이 만족스러운 신용도를 가지고 있으며,신용카드에 의거하여 현금을 받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는 등 신용이 공여되면,신용카드업자가 그 대금을 지급
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징표에 지나지 않는다.

2)신용카드의 특성

(1)재물성

신용카드는 일반적으로 앞면에는 카드발행회사명․회원번호․유효기간 등
이 요철되어 있고,뒷면에는 회원 서명란과 자기 띠 부분이 첩부되어 있어서
이것만 지참하면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신분증명서 내지는 보증서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이에 대하여 현재의 통설과 판례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금전적 가치가 있을 필요까지는 없고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충
분하다’는 입장에서 신용카드의 재물성을 인정하고 있다.3)또한 신용카드 소
지자는 신용카드 회원임을 증명하는 기능과 함께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3)장용순,「신용카드 이용범죄의 유형 및 처리」,법전협회,1992,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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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금 이상의 경제적 효용을 갖고 있으
므로,신용카드는 단순히 플라스틱조각인 것을 넘어 재물적 가치를 갖는 재
물이라고 볼 수 있다.

(2)문서성

신용카드에 문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문자 혹은 이것에
대신할 부호를 사용하고 있는 물체에 기재된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가이며,
신용카드도 일정의 법률관계 혹은 거래상 중요한 사실관계에서 증거로 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에 신용카드의 자기 띠 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는데,우선 자기 띠에는 회원번호,성명,비밀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현
금자동지급기에 넣으면 기계가 이를 인식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현금을 지급하
도록 하게 되어있다.그런데 이 자기 띠 부분을 문서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문서라면 통상 사람은 눈으로 보아 그 내용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을 의
미하는데,단지 자성체에 불과한 자기 띠에 대하여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서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카드의 자기 띠 부분에
대하여 전자적 기록물오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확실하게 문서로 재생
되고,전자적 기록물과 재생된 문서와는 일체불가분의 관련을 갖는 것이라고
보는 등 자기 띠 부분을 문서로 인정하고 있다.4)
한편 자기 띠 이외의 부분으로 신용카드에는 성명이 요철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카드회원이며 그 회원은 가맹점에서 현금을 지급함이 없이 카드를 제
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물품을 구입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카
드 발행인의 의사표시가 축약된 것이므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회원자격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의 일종으로 사문서에 해

4)엄창현,「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대학원,2001,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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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3)유가증권성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란 사권인 채권이 유가증권 상에 권리의 발생․행
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증권의 소지가 필요한 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카드는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그 이
유로서 첫째,유가증권은 재산권이 표창되어야 하는데,신용카드는 카드 보유
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할 뿐이므로 카드에는 사권인 채권을 표창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5)
둘째,유가증권은 증권만으로 권리를 이전하고 양도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

에 의하여 증명되는 회원자격은 카드의 이전이나 배서 등의 방법으로 양도될
수 없기 때문이다.셋째,유가증권은 원인관계가 절단되는 무인성을 가지므로
원인관계의 하자가 있어도 증권 상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그러나
신용카드는 회원자격이 반드시 카드 발행회사와 회원 간의 신용거래계약에 의
하여 발생하므로 회원과 신용카드회사 간에 신용거래계약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소한 계약이 유효하지 않으면 발행된 신용카드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유
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등은 회사가 카드를 회수하지 않더라도 그 카드로서의
효력이 없다.이러한 이유로 신용카드의 유가증권성은 부정되고 있다.

2.신용카드의 종류

결제카드의 일종이며,후불카드의 일종인 신용카드는 그 종류가 매우 다
양하다.즉,카드시스템,카드 발급자,카드소지자,카드가맹점,카드 사용한
도,사용지역,결제방식,정보저장기술,발급상황 등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5)이근영,「크레디트 카드에 대한 법적고찰」,법학 23호,서울대학교출판부,1982,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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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세분할 수 있다.
먼저 카드시스템을 기준으로 2자 카드,3자 카드,4자 카드 등으로 구분

이 가능하다.카드 발급자를 기준으로 신용카드를 분류하면 우리나라의 경
우 크게 은행계카드(BC카드)와 비은행계카드로 구분되며,비은행계카드는
다시 전문회사카드(예 :LG카드,삼성카드,DinersClub카드,American
Express카드)와 소매점카드(예 :각종 백화점카드)로 분류한다.6)카드 소
지자를 기준으로 개인카드(가족카드 포함)와 법인카드로 나누어지고,사용
한도에 따라 일반카드,골드카드,플래티늄카드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가
맹점을 기준으로 가맹점이 특정 업종에 국한된 전문카드(예 :Travel&
EntertainmentCard,일명 T & E카드)와 거의 모든 업종분야에 가맹점을
두고 있는 범용카드(UniversalCard)로 구별될 수도 있다.사용가능지역을
기준으로 일정 지역이나 일정 국가에서만 활용되는 지역카드(Regional
Card)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카드(InternationalCard)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그리고 앞서 언급한대로 결제방식이 일시불인 ChargeCard와
분할상환이 가능한(Revolving)CreditCard로도 나눌 수 있다.정보저장기
술방식을 기준으로 나누면 카드후면에 마그네틱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는
MagnetCard,카드전면에 집적회로가 내장된 ChipCard,마그네틱테이프
와 집적회로가 동시에 포함된 HybridCard로 구분된다.끝으로 발급상황
을 기준으로 신규카드(New Card),갱신카드(RenewalCard),대체카드
(ReplacementCard),비상카드(EmergencyCard)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류방법 중에서 법적 근본원칙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회원과 가맹점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행회사가 적용하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이
다.7)따라서 여기서는 보편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카드거래 당사자의 구분에
따른 신용카드의 종류를 살펴보고,여전법에 따른 카드의 종류에 대하여 살

6)독일에서는 신용카드를 발행자를 기준으로 2자형태의 Kundenkarte(customerCard)와 3자
형태의 Universalkreditkarte(Universal Card)로 구분한다. Pense, Joerg(1998),
KreditkartenbedingungenindenGrenzendesAGB-Gesetz,GiesekingVerlag.pp.2-4.

7)이수진,「신용카드 범죄의 실태와 법적문제점」,강원대학교 대학원,2001,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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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자 한다.

1)거래 당사자의 수에 따른 분류

(1)양당사자 카드(Dual-PartycardBipartiteCard)

양당사자 카드는 신용카드 거래에 있어서의 카드는 카드 발행인과 카드 보
유자만이 거래의 당사자가 되며 카드 발행인이 신용 및 물품 또는 신용의 공
급자인 경우로,당사자이면서 카드 발행인의 지위에 있으며,여기에 카드회원
과의 거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맹점이 필요하지 않다.따라서 이
신용카드를 하우스카드(HouseCard)라고도 부른다.
양당사자 카드는 이용자가 현금대신 카드를 제시하고 서명한 후 현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결제일에 사용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따라서 카드 소유자
가 일정금액의 한도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 것도 있고 고객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한계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백화점 또는 호텔이나 특수상품 판매점에서 그들 점포 내에서 통용하

기 위한 것으로 발행한 신용카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이 카드의 특징은 카
드 발행자가 기업체이며 그 업체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용역을 그 카드 소유
자가 알 수 있다는 점이다.고객에게는 단지 카드 발행자에게 요청된 용역의
제공을 시간적으로 보증하고 현금이 없이도 물품과 서비스가 제공받을 수 있
다는 점에서 효용성을 지닌다.

(2)삼당사자 카드(three-partycard)

삼당사자 카드는 신용카드 거래의 당사자로서 신용카드 발행인,카드회원,
그리고 가맹점이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신용카드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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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은행계 신용카드와 카드 전문회사의 신용카드가 이에 해당한다.
이 카드는 상품을 팔지 않는 독립된 기업이 발행하며 또한 많은 가맹점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이다.즉,회원이 가맹점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고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카드 발행회사에
청구하고 카드발행회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청구액을 지급한 다음 회원에게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분할납부 받는 형식이다.
그러므로 카드회사,카드회원 및 가맹점과의 사이에는 계약이 존재하는데

카드회사와 카드 회원 간에는 회원규약(約款)이 성립하고,카드회사와 가맹점
간에는 가맹점 규약이라는 것이 체결되어 사용되고 있다.즉,당사자 사이에
는 각기 다른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국내외 카드 전문회사가 발행하
는 각종 신용카드가 여기에 해당되는데,국내카드로는 국민카드,엘지카드
(LGCard),위너스카드(WinnersCard)등이 이에 해당하며,외국계 전문회사
의 카드로는 아멕스카드(American Express Card),다이너스카드(Diner's
ClubCard)등이 있다.

(3)다당사자 카드(Multi-partyCard)

다당사자 카드는 삼당사자 카드의 법률구조를 가지면서 삼당사자 카드에서
카드발행인의 역할을 카드발행회사와 복수의 은행이 분담하는 것으로 많은
가맹점에서 통용되는 이점이 있으며 은행카드라고 불리기도 한다.따라서 다
당사자 카드의 법률구조는 삼당사자 카드의 법률구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
다.8)즉,다수의 은행이 참가하여 카드발행회사를 설립하고,이 발행회사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행하며 또한 공동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가 사용되지
만,중요한 점은 각각의 참가은행이 독자적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카
드이용대금에 대한 결제에 있어서도 각 은행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

8)정찬영,「신용카드거래와 대금채무자의 항변」,상사법연구 제6집,상사법학회,1988,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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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급되는 신용카드이다.
이 카드는 발행회사가 단일의 기업이 아니고 복수의 기업에 의하여 공동으

로 참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9)우리나라의 비씨카드(BCCard)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미국의 비자카드(VISA Card),마스터카드(MASTER
Card)가 대표적인 다당사자 카드이다.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분류

(1)현금카드(CashDispenserCard)

현금카드란 카드 소지인이 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자신의
예금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로 비밀번호가 카드의 마그네틱
테이프(MagneticTape)에 기록되어 있어 현금 인출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야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즉,현금카드를 도난,분실하여도 이
비밀번호만 알려지지 않는다면 현금이 인출될 위험성은 적어진다.그리고 현
금의 인출은 주로 계좌 자동이체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10)
오늘날 현금카드는 신용카드의 기능에서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므로 사

용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현재는 여전법에서 말하는 신용카드처럼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경우에 대해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
‘선불카드나 직불카드처럼 신용카드의 부대업무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11)

9)정동윤,「신용카드에 관련된 법률문제」,고려대 법학논집 제23집,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85,p.219

10)김문환,「크레디트카드의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미국의 예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
학원,1989,p.8

11)한상문,「신용카드법 입문」,정법사,1993,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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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불카드(DebitCard)

직불카드란 직불카드 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
한다(여전법 제2조 제6호).그러므로 은행에 예금계좌를 갖고 있는 직불카드
회원은 통장에 잔액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물품대금
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직불카드는 카드발급 회원의 신용여부에 관계없이 예금계좌만 있으

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한 점도 있으나,신용카드처럼 일정기간
의 ‘신용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사용범위에 대하여 처음부터
제약을 갖고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다만 직불카드는 예금 잔액 한도 내
에서 판매와 동시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금카드보다 더 나은
기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선불카드(PrepaidCard)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 소지자
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기록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
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여전법 제2조 제8호).
그러므로 선불카드는 대금지급이 미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직불카

드와 구별되며,또한 직불카드처럼 잔액이 존재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와는 달리 항상 선불카드 내에서만 통용된다는 점에서 그 기능의 한계가
있어 주로 선불카드는 소액의 단위로 발행하게 된다.이러한 선불카드로는
교통카드,공중전화카드,지하철 승차카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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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용카드의 경제적 기능

1)신용카드의 순기능

(1)사용 당사자 측면

신용카드는 현금이나 수표를 대신하는 편리한 지급수단이다.카드 제시만
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이 이루어지므로 현금의 준비․휴대의 불편과
위험을 배제할 수 있다.일상생활은 물론 여행,관광,오락,레저,스포츠,사
업경영 등 모든 분야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으며,특히 해외 여행시에는 현
금소지의 위험이나 현지 화폐를 환전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다.그리하여 카드를 ‘제3의 통화’라고도 하며,또한 ‘현금 없는 사회
(cashlesssociety)'로 가는 첫걸음이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카드 발행사가 카드사용을 확대․촉진하기 위해 물품할인 쿠폰을 보

내주거나 특정기간 내에 할인혜택을 베풀어주는 이점이 있으며 고가품 할부
구입의 경우 제 서류를 갖출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할부이자도 팩토링 등
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비용경감의 이득이 있다.
이 밖에도 카드거래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카드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은 카드 회원의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 처리에 의하여 카드 이용
대금의 결제가 행하여지므로 고객 및 예금을 확보할 수 있고 예금자의 카드
이용상황을 점검하여 그 신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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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경제적 측면

ⅰ)조세수입 증가/소득의 재분배 효과/세원의 다양화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로 인해 세수증대 효과가 최소 3조에서 최고 5조
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2001년 한국개발연구원이 파악한 '세금 탈루구역'인
지하경제의 규모는 52조1천억 원에 달한다.그러나 카드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이와 같은 탈루구역은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카드 매출 자료는 카드
사를 통해 국세청으로 통보되고 이는 투명한 '과세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사용이 활성화될수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이 양성화되고 세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세수의 증대는 말 할 것도 없거니와 새로운 세원의 확보는 기존 세원의 세

율을 낮출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함으로써 세금으로 인한 초과부담을 줄일 수 있
고,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통한 빈부의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 활성화된 99년 이후 빈부격차의 변화를 보기 위해 지니계수를

조사하여 보았다.왼쪽 그래프에서 우리는 97년에서 98년으로 넘어가면서 지
니계수가 급격히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이는 IMF의 영향으로 임금동결 및
정리해고로 인해 빈부격차가 커졌음을 보여준다.IMF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
된 2000년과 2001년에는 불평등도가 비교적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
시적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이 신용카드로 인한 효과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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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Ⅱ-1>

ⅱ)소비증대로 인한 내수 진작/국민소득 증가

최근 몇 년 세계 경제는 불황에 허덕였다.'IT(정보기술)거품의 붕괴'와
함께 미국 등의 대부분 국가들은 성장의 늪에 빠졌고,2001년 일본 대만 등
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신음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성
장률을 기록했다.두 자릿수 후퇴의 부진을 보인 수출을 내수시장이 메워주
며 국내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해준 덕분이다.내수시장 활성화의 '윤활유'
역할은 신용카드가 맡았다.2001년 민간소비의 약 35%가 신용카드를 통해 이
뤄졌다.카드사들은 사용액 증대를 위해 6개월 무이자 할부,즉석 복권제도,
포인트 적립 확대 등의 서비스를 일 년 내내 실시했다.이는 결과적으로 경
기회복의 키워드였던 '소비증가'를 유발했다.소비증가는 '소비회복→생산확
대→판매증가→투자확대→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의 시발점이 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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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Ⅱ-2>

ⅲ)신용카드사 설립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및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

<그래프 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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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Ⅱ-4>

<그래프 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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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Ⅱ-6>

이처럼 6개 카드사는 괄목할만한 성장으로 2002년도 국내총생산중 약 3%
에 육박하는 약 15조원에 이르는 매출액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현대중공업 매
출액의 약 2배에 이르는 엄청난 매출액이다.따라서 이는 경제 활성화와 고
용창출에 큰 영향을 끼쳤음이 자명하며 이 밖에 카드사 광고 집행비는 99년
1백4억6천만 원,2000년 5백76억 원,2001년 9백60억 원으로 수직 상승함으로
서 광고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 여러 분야를 활성화시켰다.

2)신용카드의 역기능

신용카드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지급 결제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많은 법률적인 분쟁과 문제점도 아울러 발생하고 있다.충동
구매나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으며 특히 할부거래는 일시불 거래보다는 그
부담이 마치 적은 듯한 모습을 보여 구매를 자극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의 카드 발행회사가 일방적으로 신용카드를 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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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실정이므로 여러 장의 카드를 이용한 소위 돌려막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심지어 카드결재일에 결제에 대한 스트레스로 두통 등을 호소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와 대학생의 카드사용에 따른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다.신용카드는 현금거래보다 복잡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인력 및 비용부담이 커지고 카드이용대금의 결제문제,항변권의
절단문제,카드의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및 손실부담의 문제 등이 발
생하기도 한다.12)
특히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인한 금융 불안 초래는 국가 경제 전체에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지난 2003년 3월 기준으로 신용불량자 중 60%가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

자이다.신용 불량자의 대다수가 신용카드 관련자들임을 알 수 있다.2003년
3월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가 295만 명을 넘어서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신용불량정보 관리현황’을 통해 2003년 3월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가 295만6794명으로 전월 대비 11만8470명(4.17％)이 증가했다고
밝혔다.2003년 2월 증가율이 3.52％에 그친 데 비해 수치가 크게 높아진 것
이다.신용불량자는 2002년 12월 263만5000명, 2003년 1월 274만 명에 이어
2월 말 283만 명을 기록해 매월 사상 최대기록을 경신해 왔다.

12)이민규,「신용카드거래에 관한 법적고찰-부정사용으로 인한 손실부담귀속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1999,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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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Ⅱ-7>

<그래프 Ⅱ-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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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Ⅱ-9>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는 원인은 카드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
는 제도 자체의 결함 내지 단점인 경우가 주된 것이나,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카드산업의 갑작스런 폭발적 성장으로 인한 신용카드 회원 스스로의 신용카
드 거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결여 및 카드 발행사나 정부의 방향감각 미비
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13)

13)유종섭,「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문제」,한국신용카드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자료집
(2002.9),pp.77～79.

신용불량자 원인

신용카드 관

련

60%

기타

40%



- 22 -

ⅢⅢⅢ...신신신용용용카카카드드드거거거래래래의의의 법법법률률률관관관계계계

1.신용카드거래의 槪念

신용카드 거래란 신용카드에 부여된 신용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결제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소비자
신용14)의 체계 측면에서 볼 때 주된 기능은 신용판매이지만 현금서비스 기능
과 같은 소비자 금융으로서의 역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여행서비스,
보험,팩토링,할부신용,지급 보증업무까지 그 업무의 취급범위가 소비자와
관련된 신용은 물론 유통까지 포함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15)

2.신용카드거래의 법적 성질

신용카드의 발급,사용과 사용 후의 결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격의 계
약이 필요하다.3당사자 간 신용카드관계에서는 카드발급사와 카드소지인(회
원,고객)사이,카드발급사와 카드가맹점 그리고 카드가맹점과 카드소지인 사
이에 각자 다른 성격의 계약이 체결된다.이 세 가지 계약은 상호 독립적이
며 따라서 하나의 계약의 무효나 취소사유는 다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이러한 세 가지 계약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는가
에 따라 법률관계의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14)소비자신용이란 자연인에 대하여 개인 또는 가계용도의 금전,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목
적으로 한 모든 신용의 공여 및 공여의 알선을 의미한다.즉 개인이 각종 금융기관으로부
터 개인 또는 가계용도를 위한 자금을 융통하는 소비자 금융과 신용카드 이용,할부로 책
이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할부판매 즉,할부금융을 총칭한다.

15)지창우,상게논문,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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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권양도설

가맹점이 신용카드 회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을 신용카드 회사에 양
도하여 신용카드 회사가 위 양수채권을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추심하는 것
이라는 견해이다.16)이때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것은 채권양도에 대
한 대가이며 카드회사가 결제일에 카드회원에게 청구하는 것은 신용카드이용
대금의 추심이라고 보게 된다.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카드회원은 가맹점
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항변사유를 이유삼아 카드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전표를 송부받음으로서 가맹점이 회

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금채권을 양수받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견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에서 ‘매출전표의 양도’라는 표현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7)
그러나 채권양도설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바,18)첫째,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관련하여,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이러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채권양도설의 입장에
서는 카드회원은 가입신청서에 개인회원약관으로 장래 발생할 가맹점의 카드
이용대금채권을 카드회사 앞으로 양도하는데 대하여 포괄적 사전승낙이 유효
한 채권양도의 요건이 되는가의 여부가 문제이다.
둘째,가맹점은 카드회원에 대하여 전혀 카드이용대금 청구권을 갖지 아니

하므로 카드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지급불능인 경우에 카드회원에게 대금
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함이 있다.
셋째,채권의 특정과 관련하여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에는

16)  최재영, 「신용카드 거래의 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4, p.11

17) 김형배,「채권각론」,1997,p.811
18) 이은영,「채권각론」,2002,p.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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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이 없기 때문에 카드회사의 카드회원에 대한 청구는 매매 등의 대금 그
자체의 청구가 된다.따라서 소송 등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발
생원인인 개개의 매매계약을 특정하기 위한 물품명까지 특정하여야 한다는
곤란한 문제가 있다.

2)지급보증설

지급보증설은 카드회사가 카드회원과의 계약에 의하여 대금지급의 위임을
받아 카드회원의 카드이용대금채무를 계속적으로 보증하고 가맹점과는 가맹
점계약으로 카드이용대금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
행으로서 가맹점에게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라는 견해이다.19)
그러나 보증계약의 성질에 따라 신용카드거래를 설명하면 주 채무자는 카

드회원이 되고 가맹점은 카드회원에 대한 대금채권으로 보증채무자인 카드회
사에게도 대금청구를 할 수 있는 보충성이 있어야 하지만 신용카드거래에서
는 카드회사가 제1차적인 변제채무를 부담한다는 데에 난점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물론 이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회사는 당연상인으로서 그 보증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법 제46조에 의하여 이는 연대보증에 해
당,보충성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또한 카드회사가 카드회원보다 다액이거나 상이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할

때는 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으며,신용카드거래에 있어서는 카드
회원이 아닌 제3자가 신용카드를 습득 또는 절취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 때 카드회원은 이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만 이 경우에도 카드회사는 가맹점에게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개인회원약
관 제19조 제2항).

19) 최재영, 상게논문,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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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행인수설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회원과 사이의 이행인수계약(변제위임계약)에 기
하여 신용카드 회원의 대금채무를 제3자로서 가맹점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
게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20)즉 신용카드거래에 있어서 카드회사는 개인회원
약관으로 카드이용대금의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카드회원에 대한 의무
의 이행으로서 가맹점에게 카드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게 될 뿐이며
채권자인 가맹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이행인수설의 내용이다.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가맹점은 카드
회사에 대하여 체당지급청구권이 없으며,카드회원은 여전히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채무자로 남게 된다.21)
그러나 단순한 이행인수의 경우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22),가맹점이 직접 신용카드 회사에 대해 변제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회사는 가맹점 규약으로 신용카드 회사
가 가맹점에 대해 직접 신용카드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회원약관으로 직접 카드이용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점(가맹점회원약관 제4조 1항)을 설명할 수 없고 또한 가맹점은
카드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체당지급청구권이 없으므로 카드회사의 불이행시
에 카드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붇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가
맹점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4)채무인수설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의 위임에 기하여 신용카드 회원

20) 최재영, 상게논문, p.29

21)정동윤,「어음․수표법」,법문사,2001,p.695
22)곽윤직,「채권총론」,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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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무를 인수하고,그 채무인수의 이행으로서 가맹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이를 구상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따라서 카드이용
대금 지급관계는 채무인수의 이론에 따라 설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현재
일본과 우리나라의 통설적 견해이다.23)
채무인수로 보는 경우에는 다시 면책적 채무인수인가,병존적 채무인수인

가가 문제된다.

(1)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란 원래의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
되어 원래의 채무자는 그의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이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면책적 채무인수설에 의하면 카드회사가 개인회원 약관
에 따라 카드회원의 카드이용대금채무를 인수하여 새로운 채무자로 되고 카
드회원은 가맹점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게 된다.24)
그러나 이 견해에 따를 때 가맹점은 그의 카드이용대금채권을 카드회사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며 만약 카드회사가 가맹점에게 카드이용대금채무를
이행하였으나 후에 카드회원으로부터 카드이용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카드
회사가 그 위험부담을 지게 된다.또한 가맹점도 카드회사에 파산 등의 사유
가 발생하여 이행불능상태가 되면 가맹점으로서는 그의 채권을 회수할 방법
이 없게 되고,카드회원도 가맹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등 매매계약으로부
터 발생하는 그의 항변사유로 직접 대항할 수 없게 되어,결국 면책적 채무
인수설은 카드회원이나 가맹점,카드회사 모두에게 불합리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23) 최재영, 상게논문, p.30

24)김성태,「크레디트카드 거래」,고시계,1984,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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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존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설은 가맹점은 카드회원과 카드회사 모두에게 카드이용대
금 채권을 가지는데 카드회사와의 특약으로 우선 카드회사에 대한 채권을 먼
저 행사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병존적 채무인수는 미발생,불확정의 채무에 대한 사전적,포괄적

인수를 채권자가 승낙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또,병존적 채무인
수도 인수인이 변제하면 가맹점의 카드소지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여 카드
발급사의 파산위험을 부담하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게 된다.또한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불법사용자로부터의 채무인수가 불가능하여 카드가맹점
에 대한 카드발급사의 채무를 구성하기 힘든 약점이 있다.
끝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설의 불청구 특약은 지극히 의제적 주장이다.카드

가맹점과 카드발급사의 특약이 아니라 카드소지인과 가맹점의 이행계약에 의
해 가맹점은 우선 카드발급사로부터 지급받을 의무가 있다.25)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인수인이 채무자의 항변사유로 카드가맹점에 대항

할 수 있어 원인관계의 항변단절특약을 맺어야만 신용카드의 지불수단으로써
의 기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채권양도와 마찬가지이다.

5)신용장설

미국에서 종래 주장되어온 이론으로서 신용장은 여행신용장과 상업신용자
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여행자는 여행계획 즉시 자신의 거래은행과 여행신용장과 신분증서의 발급

에 관하여 교섭을 하여 은행으로부터 신용이 있다고 인정되면 여행신용장을
발급받는다.여행신용장은 신용카드와 유사한 점이 많다.즉,둘 다 매수인에

25) 정대익,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사법적 고려」, 한국경영법률학회,
2002,p.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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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휴대되고,신용을 제공하는 자에게 제시되지만,신용카드는 여행신용장
과 달리 신용카드 회사의 신용하에서 카드회원이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
주지는 않는다.카드회원이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간
에 가맹점 계약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26)
이에서 발전되어 신용카드가 상업신용장이라는 이론이 제기되었는데,상업

신용장은 매매에 있어서 신용상태가 불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매수인의 신용을
금전상 책임능력을 갖는 은행의 신용으로 갈음하기 위해 발행되는 것인바,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매매도 카드회원의 신용에 갈음할 신용카드회사의 신용
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행신용장은 지금도 드물게 사용되기는 하나,그 기능의 대부분이 여행자

수표와 신용카드로 대체되었다.

3.신용카드거래의 당사자

1)신용카드거래의 법적 구조

신용카드거래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인 카드회원,카드회사,가맹점에 의한
개인회원약관,가맹점회원약관,매매약관으로 구성되고 대개는 여기에 거래은
행이 관련된다.
먼저 카드회원이란 「카드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자」(여전법 제2조 제4호)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회원가입신청을
받은 카드회사는 카드신청인에 대한 신용조사 후 신용카드를 발급하며,뒤에
카드회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거나 의심이 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
원자격을 정지하게 된다.
신용카드 회사는 여전법상 「여신전문회사로서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

26) 최재영,상게논문,p.16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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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여전법 제2조 제
1호).즉 카드회사는 신용카드를 발급․관리하고,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
금을 결제하며,카드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것을 영업으로 한다.
가맹점은 「카드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및 선불카

드소지인에게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여전법 제2조 제5호).이때 가맹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카드회사의 가맹점회원약관에는 이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가맹점회원약관 제1조)자격기준에 의해 가맹점을 선별함으로서 가맹
점과 카드회원간의 분쟁발생을 예방하고,카드회원이 믿고 거래할 수 있게
하며,가맹점도 카드회사로부터 가맹점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하나의 장점
으로 삼아 판매촉진을 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현재 실제 거래에 있어 신용카드의 거래구조는 신용카드 거래당사자

의 수에 따라 다르지만 전형적인 신용카드인 삼당사자카드가 그 기본 틀이라
하겠다.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삼당사자 카드를 중심으로 신용카드의 법적 거
래구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삼당사자 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의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

명될 수 있다.신용카드거래는 신용카드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계약관계 전체
를 의미하는데, 카드 이용의 법률관계는 카드발행인과 카드회원 간의 법률
관계(회원계약),카드발행인과 카드 가맹점 간의 법률관계(가맹점 계약)및
카드회원과 카드 가맹점 간의 법률관계(매매계약)인 3면의 계약관계로 성립
한다.27)
먼저,신용카드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우선 신용카드 회사와의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신용카드를 발
급받은 후 신용카드 소지인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27)최완진,「신용카드 制度의 問題點과 定着方案」,한국외국어대학교 외법논집 제 13집,
2002,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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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함으로써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
공받고,신용카드 회사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에서 정한 대금 결제일 까
지 신용카드 회사가 청구한 금원을 지급한다.
한편,신용카드 회사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상점 등과의 사이에 가

맹점계약을 체결하고,가맹점은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소지
인이 유효한 카드를 제시하면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으로 판매하거나 제공한
다음,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출전표를 신용카드 회사에 제시하
여 그 액면금액으로부터 미리 위 가맹점 계약에서 정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
를 공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지급받고,신용카드 조회기 등의 방
법으로 거래승인을 받은 후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매
출전표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결제할 의무를 가진다.28)
이 3당사자를 하나의 계약관계로 묶을 수 있는 민법상 전형계약유형은 존

재하지 않지만,비전형계약인 소비자신용계약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신용카드 거래는 신용카드사와 회원 사이의 계약관계,회원과 가맹점 사이의
계약관계,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관계가 별개의 독립된 계약관계
로서 구성되고 있고,신용카드 거래의 구체적 이행관계에서는 서로 유기적
관련 하에 연결되어 있다.어느 하나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장
애를 일으킨다면 이 3당사자 관계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다.신용카드
거래는 3당사자로 구성되는 복합적 계약관계이기는 하지만,신용카드 업자
와 회원 사이의 계약인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신용카드 거래의 주된 계약관계
이다.
이를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8) 최재영,상게논문,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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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신용카드 제도의 법적 구조

회원회원회원회원

신용창출

신용카드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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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01.5,p.1.

2)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카드이용의 법률관계는 카드회사와 카드회원간의 법률관계(회원계약),카드
회사와 가맹점간의 법률관계(가맹점계약)및 카드회원과 가맹점간의 법률관
계(매매계약)인 삼면의 법률관계로 구성된다.29)
카드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입회 신청을 하면 카드회사는 그 신용과 적

격성을 조사하여 신청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회원으로 가입시킨다.그 후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제
시한 후 가맹점이 매출전표에 카드번호 등을 압날하면 카드회원이 매출전표
에 서명하여 매매계약이나 서비스계약이 체결된다.30)

29)이홍무,「신용카드거래상의 법적 문제점과 입법적 대응방안 연구」,한국소비자보호원,
1989,p.12

30)손주찬,「상법(하)」,2002,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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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은 이 매출전표를 카드회사에 송부하고 카드회사는 규정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가맹점 예금계좌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한다(개인회원약관 제4조
제1항).
이렇게 카드회사가 카드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면 카드회사는 카드

회원에게 매월 일정일까지 카드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수취 합산하여 그 금
액에 대한 청구서를 보내고 이에 따라 카드회원은 매월의 일정일에 대금 상
당액을 은행지로나 자동대체결제계좌 인출 등의 결제방법으로 일시불 또는
할부로 결제한다.
이와 같은 신용카드거래의 구조는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각각의 권리

와 의무를 발생시키게 된다.

(1)카드회원

ⅰ)회원계약

회원계약은 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수령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원
계약은 요물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수령은 계약의 효력발생요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카

드수령 후의 신용카드 분실은 계약을 종료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다.또한 개
인회원약관 제4조 2항에는 신용카드를 자동으로 갱신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
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유효기간도래를 계약종료사유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한도래에 따라 기본계약이 종료한다고 할 수도 없다.따라서 이러한 기본
적․계속적 계약적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회원계약은 법률위반이나 개인회원
약관에서 정한 유효기간의 도래,카드회원의 부정사용․의무위반 등으로 인
한 카드회원의 자격상실원인에 의하여 종료하게 된다.
한편 카드회원과 카드회사간의 법률관계는 이른바 개인회원약관이라고 불



- 33 -

리는 보통거래약관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31)그러므로 회원계약을 체결하
려는 경우에는 카드회원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며,가입신청서에서는 개인회
원약관을 인쇄하여야 한다.
개인회원약관에는 카드회원자격,신용카드의 관리,신용카드의 유효기간,

신용카드의 이용방법,현금서비스,신용카드의 이용한도,카드이용대금의 결
제방법,신용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카드회원 자격의 정지 및 탈회,
항변권,약관 위반 시 책임 등이 정해져 있다.

ⅱ)카드회원의 권리

첫째 카드회원은 가맹점에 대하여 현금의 지급 없이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
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용판매청구권’을 갖는
다(여전법 제19조 제1항).
둘째 카드회원은 신용카드거래로 인하여 가맹점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

였을 경우 카드회사에 대하여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신용정
보 요구권’을 갖는다(개인회원약관 제23조 제3항).카드회원이 가맹점과의 분
쟁에 있어서 항변사유를 근거로 하여 카드회사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하려면
그가 가맹점과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개인회원약관 제24조 제1항 제4호),이때 가맹점에 대한 신용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 권리는 무기대등의 원칙상 가맹점에게도 인정된다(가
맹점회원약관 제17조 제2항).
셋째 ‘철회권’으로 개인회원약관 제7조 제7항은 ‘카드회원은 할부거래계약서

를 교부받은 날 또는 할부거래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 등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 또는 BC카드(주)로 서면에 의하여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카드회원에게 특별한

31)정동윤,「신용카드거래약관의 연구」,사법행정(통권 제311호),1989,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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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없이 할부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즉 충동 구매
한 카드회원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32)
넷째 개인회원약관 제24조 제1항은 카드회원과 가맹점과의 물품의 구입이

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1차적으로 양자 간에 해결해야 하
고,동조 각 호의 사항이 전부 충족되었을 경우 카드회원의 카드회사에 대한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

ⅲ)카드회원의 의무

첫째 카드회원은 카드회사와의 약정한 대금 결제일에 카드이용대금을 상환
하여야 하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의무’를 갖는다.카드회원의 대금결제의무의
법적 근거는 카드회원은 회원약관으로 카드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카드이용대
금의 지급사무를 위임하고,이에 따라 카드회사는 가맹점에게 카드이용대금
을 먼저 지급한 후,카드회원에 대하여는 카드이용대금을 구상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게 된다.
이에 따라 카드회원은 개인회원계약 상으로 위임자의 지위에 서게 되며,

카드회사가 카드회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카드이용대금 청구권은 수임자로
서 위임사무처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이라 보게 된다.
둘째,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신용카드의 서명란에 직접 서

명하여야하며 신용카드표면에 기재된 명의인 이외의 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
게 하여서는 안 되는(개인회원약관 제3조 제1항)‘본인이용의무’를 갖는다.따
라서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정사용에 해당하여 카드회사는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카드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카드회원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 카드회사 측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진다.이러한 본인이용의무에 따라 카드회원은 카드를 대여,양도하거나 담

32)이은영,상게서,p.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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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저당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여전법 제15조)
셋째,카드회원은 본래 신용카드의 소유권이 카드회사에 있으므로 ‘신용카

드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개인회원약관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라고 하는데(개인회원약관 제3조 제2항),이는 채무자 개인의 능력
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채무자의 직업․지식․경험에 비추어 거래관행상 일
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이다.따라서 선량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
에 의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카드회사 손실부담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카드회원이 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카드회원이 신용카드
를 이용․관리하는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카드회원이 그 부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인회원약관 제19조 제2항 제3호).
넷째,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사용하여야 하는 동시에,카드를 분실․도난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카드회
사에 신고하여야 하는(개인회원약관 제19조 제1항)‘사고신고의무’를 진다.이
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관하여 카드회사가 손실부담주의에 의하여 카드회
사가 사고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사고신고 접수 후 60일전 이후 발
행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만,카드회원이 사고신고
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카드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연회비납부의무’를 부담한다.이는 위험분산에 있는 것으로 수수료

의 성격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개인

회원약관 제5조 제3항)‘부정사용 금지의무’를 갖는다.여전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와 이를 중개하는 행
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同法 제70조 제2항).



- 36 -

(2)카드회사

ⅰ)카드회사의 권리

첫째 카드회사는 카드회원을 대신하여 가맹점에게 지급한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카드이용대금청구권’을 가지며,그 법적 성질을 통설은 카드
회사가 카드회원을 위하여 위임사무처리를 함에 따라 갖게 되는 비용상환청
구권으로 본다.만일 결제일에 카드이용대금을 상환하지 않은 카드회원에 대
하여는 지연배상(지연리자)을 청구할 수 있고,할부구매 해당액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개인회원약관 제7조 14조).
둘째 카드회사는 카드회원 및 가맹점의 자격요건에 의하여 가입을 승낙하

거나 거절할 수 있는(개인회원약관 제1조 2항,가맹점회원약관 제1조)‘카드
회원 및 가맹점의 가입승낙권’을 갖는다.
그밖에 카드회사는 카드회원에게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

할 수 있다(개인회원약관 제12조).

ⅱ)카드회사의 의무

첫째 카드회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카드회원에 대해
정한 카드거래의 조건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여전법 제18조).즉 ‘거래조
건 주지의무’를 진다.여전법상 카드회원과 가맹점에 주지시켜야 할 거래조건
은 다음과 같다.
-카드회사가 정하는 이자율․할인율․연체요율 등 각종 料率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제16조에 정한 카드회원 등에 대한 책임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점에 대한 책임 및 가맹점의 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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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이다.
또한 여전법은 동법 제16조 제1항의 카드회사 손실부담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카드회사가 스스로 손실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내부준비금을 적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둘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

여전법에서는 카드회사가 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
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당해 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同法 제16조 제1항).그리하여 동법에서는 카드
회사로 하여금 스스로 손실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내부준비금 등을 적
립하는 등 ‘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同法 제16조 5항).
셋째 카드회사는 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

은 때에는 즉시 그 통지의 접수자․접수번호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사항을 당해 통지인에게 알려야(여전법 제16조 제2항)하는 ‘사고신고접수
확인의무’를 진다.
넷째 신용카드업법은 그 성질상 신용조사를 당연한 의무내용으로 하는(여

전법 제46조 제1항 제8호)‘신용정보 등 비밀보장의무’를 진다.또한 카드회사
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
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신용정보법 제14조).
그러나 이러한 신용자료나 정보는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본인

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지만,카드회원
이 자기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카드회사의 비밀보장
의무가 해제된다.
다섯째 카드회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신용판매대금(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가맹점회원약관 제4조 제1항)‘신용판매대금 지급의무’를 진
다.혹 그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된 것일지라도 가맹점이 법령 및 가맹점회원
약관이 요구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고 신용판매를 한 이상 카드회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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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33)

(3)가맹점

ⅰ)가맹점의 권리

첫째 ‘신용판매대금 지급청구권’을 갖는다.카드회사는 신용카드거래에 따른
신용판매대금(카드이용대금)을 가맹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이에 대해
통설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는 카드회원과 계속적 위임계약관계에 있기 때문
에 수임인으로서 카드회원의 카드이용대금채무를 인수받아 결제할 의무를 지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가맹점이 신용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는 카드회사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아야 하고,또한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매출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카드회사에 관리 영업점 또는 신용카드
관리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가맹점회원약관 제5조 제1항).
둘째 카드회원과의 사이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맹점

은 카드회사에 대하여 카드회원에 대한 신용정보를 요구할 ‘신용정보청구권’
을 갖는다(가맹점회원약관 제17조 제2항).이때 분쟁은 카드회원이 대금지급
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원칙이
나,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손실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여 가맹점이 그
손실을 부담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가맹점회원약관 제15조 제2항).

ⅱ)가맹점의 의무

첫째 가맹점은 신용카드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전표를 카드회사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여전법 제20조 제1항)‘매출전표의 양도․

33)한상문,상게서,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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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지의무’를 진다.만일 이러한 양도 행위를 허용할 경우에는 이중지급
및 매출전표의 유통으로 카드이용대금의 결제질서가 교란해 질 수 있기 때문
이다.
둘째 가맹점은 가맹점 선정의 기준이 되었던 자격요건이나 그밖에 카드회

사에 통지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카드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가맹점회원약관 제10조 제1항)‘통지의무’를 진다.
셋째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
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서명 등 조사의무’가 있다(여
전법 제19조 제2항).매출전표상의 서명확인은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육안으
로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고,그 주의의 정도는 통상의 주의이면 된다.
넷째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

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다른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지 못하는 ‘가
장매출행위 등 금지의무’를 진다(여전법 제19조 4항).만약 이러한 의무에 위
반한 경우 카드회사는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고,선의로 이를
지급하면 카드회원과 가맹점은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카드회사가 이러한 사실
을 알지 못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가맹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개인회원약관 제28조,가맹점회원약관 제15조).
이 밖에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해당 매출건별로 카드회사에게 소정의 ‘수

수료지급의무’(가맹점회원약관 제12조),신용카드를 제시하는 카드회원에게
물품의 판매를 거절하거나 현금거래고객보다 불리하게 대응하는 등의 ‘판매
거절금지․차별금지의무’(여전법 제19조 제1항),카드회원에게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의무’(여전법 제19조 3항),신용카드 조회기나 전화 등에 의한 카드
회사의 ‘거래승인 취득의무’(가맹점회원약관 제5조 제1항)및 할부 판매 시
카드회원에게 ‘할부판매방법 고지의무’(할부거래법 제3조)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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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용카드거래의 현행법상의 규제

1)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 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
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매출전표의 서명 및 교
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의 1죄만 성립한다.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은 그 부정사용의 주체에 따라 카드회원 본인의 부정

사용과 카드회원 이외의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의 두 가지 경우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전자는 신용카드 거래의 카드회원의 질적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성의 문제이며,후자는 신용카드 거래의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성의
문제이다.34)
이 밖에도 가맹점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가 있다.

(1)카드회원에 의한 부정사용

신용카드회원 본인이 저지르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형태에는 무효인 신용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를 부정사용 하거나 거래가 해지된 신용카드를
이용,본인이 도난․분실하지 않은 카드를 도난 분실계에 이를 신고한 후 그
카드를 부정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34)조용호,「크레디트 카드의 법률문제」,사법논집,1986,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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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他人에 의한 부정사용

카드의 부정사용에 의한 손실부담의 문제는 카드거래의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성의 문제인 회원 이외의 제3자가 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문제
되는 것으로 다음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ⅰ)신용카드의 도난․분실

가장 전형적인 例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카드회원의 과실 혹은 무과
실로 도난․분실한 카드를 그 카드를 습득한자가 이용할 경우가 가장 많은
例이고,카드 회사 간의 과다경쟁으로 신청하지 않는 카드가 일반적으로 우
송되는 과정에서 도난․분실되어 부정 사용되는 경우이다.미국의 경우에는
카드회사 간의 과당경쟁으로 신청하지도 않은 신용카드(Unsolicited Credit
Card)가 일반적으로 우송되는 과정에서 도난․분실되어 부정 사용되는 경우
가 가장 많다고 한다.35)

ⅱ)카드의 차용,양도 혹은 담보제공 후 제3자에 의한 사용

이는 절취 또는 습득한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외에 제3자가 카
드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차용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받아 이를 사용하
는 경우이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를 제3자가 부정사용하는 것을 카드 회원이 알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 또는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카드로 부정사
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분실․도난된 카드를 이용하여 제3자가 현금서비스를

35)우연수,「신용카드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2002,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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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경우도 예상된다.이 때 현금서비스의 형태는 현금인출기로 자동인출
받는 방법과 신용카드 회사의 창구에서 제공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3)가맹점에 의한 부정사용

가맹점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로는 가맹점 자체가 가공의 매출전표를 작
성하여 카드회사에 그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거나 혹은 고객의 만취 상태를
악용하여 매출전표에 서명을 받으면서 백지 매출전표에 함께 서명을 받은 후
에 금액을 임의 기입하여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실제로 가맹점
주가 카드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카드회사에게 매출전표가 서비스
의 제공을 가장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제출하여 대
금을 청구하였고,카드회사는 매출전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가맹점의 서비스
제공이 실제 있는 것으로 오신,그에게 그 대금상당의 금원을 교부한 경우
가맹점주의 대금청구 행위는 사기죄의 성립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가맹점주에게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비록 그 당시 그에게
카드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
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었다.36)

2)신용카드거래의 부정사용에 대한 손실부담

(1)손실부담의 발생

최근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의한 피해액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먼저,신용카드 회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의 카드회원에게 다른

36)대판 1992.2.12,98도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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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신용카드가 복수로 발급되면서 관리가 허술해지고 있고,이에 따라
도난 및 분실의 염려가 높아졌다.또한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가맹점 계약을
맺은 위장 가맹점들이 늘어 신용카드 회사의 피해액이 증가되고 있으며,카
드회원 자신이 허위로 도난․분실신고를 하고 부정사용하는 사례들도 넘쳐나
고 있다.이 밖에도 인터넷 등 거래환경이 변화되고 범죄자들이 점점 지능
화․국제화되며 첨단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범죄 발생에 대한 인식 및 범인의
검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

는 점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될 때 가맹점이 그 내
용을 알고 있었거나 사실을 모르는데 과실이 있다면 가맹점에게 손실부담을
하게 할 것인지,혹은 가맹점에게 악의나 과실이 없다면 신용카드 회사와 카
드회원 중 누가 손실부담을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분담기준

신용카드가 어느 한 당사자의 뚜렷한 귀책사유 없이 부정사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실부담은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기준으로는 효율성,신뢰성,공평성,
위험분산 등이 있는데,손실부담 결정시 이러한 기준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
고 각 부정사용 사례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ⅰ)어느 한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하여 법규나 약관의 규정상 과실이 있는 주체가 명백
히 있는 경우에는 그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사법의 기본원칙인 과실책임주
의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다.
먼저,가맹점이 카드에 의한 신용거래를 확인할 때 카드상의 서명과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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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상의 서명 대조를 태만히 하여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카드회원과 동일인
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등에는 가맹점이 책임을 부담해야한다.
다음 카드회원이 카드의 관리를 게을리 한 경우와 같이 그의 고의,혹은

과실로 부정사용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카드회원이 손실을 부담
해야 하며,끝으로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도난․분실 신고를 받고도
당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차단시키지 않거나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
리한 경우 등이라면 신용카드 회사가 그 손실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ⅱ)어느 당사자의 귀책사유도 없는 경우

① 효율성의 원리

효율성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
기 위해 누구에게 손실부담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점에서 제시되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카드회원은 신용카드 거래에 관하여 통제수단이 없고 적

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
을 때 신용카드 회사가 손실부담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신용도 평가를 통
해 카드회원과 가맹점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손실부담은 신용카드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37)

② 신뢰성의 원리

신뢰성은 상대방에 대하여 행위 또는 의사표시로써 신뢰하게 한 경우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한 모습인 금반언의 원칙이

37)정동윤,「크레디트 카드의 무단 사용 시 손실의 부담자」,사법행정,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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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 기준을 의미한다.

③ 공평성의 원리

공평성은 제도의 취지나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주의의무를 고려하여 손실부
담을 결정하는 형평의 원리에 입각한 기준으로서 이에 의하면 신용카드의 보
관 및 사용에 관하여 성실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부정사용을 가능하
게 하였거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비록 과실은 없다 할지라도 손실을 부
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위험분산의 원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 회사는 카드의 도난․분실,위조․변
조에 대비한 책임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의 분산이라는 기준이 반영된 것이
다.
신용카드 회사는 사업을 운용하면서 수수료 수입을 얻고 있는데,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신용카드 회사가 부담하여 이를 수수
료 산정에 고려한다면,특정한 카드의 무단사용에 관계된 가맹점이나 카드회
원이 그 전 손실을 부담하는 것보다 낫다고 보는 것이며,또한 신용카드 회
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전표의 송부를 받음으로써 항상 특정 카드의 이용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에 부담시키는 것
이 손실의 증대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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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카드회사와 회원 간의 손실부담

ⅰ)면책약관의 유효성 문제

초창기 우리나라 신용카드 회사들은 회원약관으로 각종 면책규정을 두어
카드의 부정사용에 관하여 카드회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었던 바38),이러한 면책조항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하급심 판결은 “이는 신용카드 회사의 이익만을 내세우고,이에

따른 위험부담을 전적으로 회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고
결국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39)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카드회사와 가맹점 및 가입회원은 카드이용거래에 있어

다 같이 이해관계가 있어 그 관계는 회원규약이나 가맹점 규약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는 점,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오로지 가입하려는 사람의 자유의
사에 맡겨져 있는 점,카드는 분실 및 도난 시 쉽게 부정사용 될 가능성이
있어 현금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보관하여야 하는 점,도난․분실 시 카드는
부정사용자가 서명을 연습하여 본인의 것과 흡사하게 만들기 쉬워서 발행회
사 또는 가맹점에게 뜻하지 않은 손해를 줄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회원규약에 카드의 분실․도난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
속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회원에게 현저히 불이익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40)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앞서 본 손실부담의 배분에 관한 제기준에 비추어 볼 때

도 타당하지 않고,특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카

38) 각 1998년도의 롯데회원규약 제9조,국민회원규약 제8조 2항,비씨회원규약 제9조 2항
39) 서울민사지법 1997.10.8.선고,97나55판결;같은 법원 1998.3.26.선고,98가소
1850판결;같은 법원 1998.11.26.선고,98가단1569판결

40) 대판 1997.10.28,97다카739및 1998.4.14,98다카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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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회원 규약상의 이러한 면책규정은 더 이상 유효성이 인정되기 힘들게 되었
다.이에 최근의 신용카드 회사들은 그 회원약관을 개정하여 카드의 부정사
용에 관하여 카드회원을 적극 보호하는 내용을 두고 있으며,기본적으로는
카드회사부담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ⅱ)사고신고 전 카드거래

신용카드업법은 물론 국내의 각종 신용카드 회사 회원규약은 사고신고 전
에 발생한 국내의 카드부정사용대금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카드회원이 부
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다만 카드회원이 사고신고를 한
날을 기준삼아 그 책임의 귀속을 정하지 않고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
부터 15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회사
가 그 손실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는 카드회원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선의의 카드회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또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의 경우에는 분실신고시점
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부정인출에 대하여 카드회원이 손실을 부담하여
야 한다.41)
예외의 경우는 있다.카드회사 또는 가맹점에 과실이 있는 경우,이때는 사

고신고 전 16일 이전 사용분에 대하여도 카드회원에게 그 손실을 부담시킬
수 없다.42)대법원은 “… 가맹점이 그와 같은 통지를 받고서도 도난․분실된
카드의 확인을 게을리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또는 위와 같은 도난․분
실의 신고와 가맹점에 대한 통지가 있기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라 할지라도
가맹점이 카드상의 사진이나 서명의 대조 등으로 카드소지인이 정당한 회원
인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매출표상의 서명이 카드상의 그것과 현저하게 다

41) 신용카드업법 제12조 1항
42) 대판 1998.10.28,98다카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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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이어서 의심이 가는 데도 그 확인을 게을리하여 카드의 부정사용자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책임을 회원에게만 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43)또한 “카드의 도난사실을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카드회사에 신
고하고 회원의 서명과 회원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매출표상의 서명이 다르다
는 것을 소명하여 가맹점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위 양
자의 서명이 그 자획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여 가맹점에서
유효한 카드인지 여부와 그 서명이 동일한지의 여부 등의 확인이 규약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졌다면 이로 인한 책임을 회원에게만 돌릴 수 없
다”고 판시했다.44)
다만 개정회원약관 제16조 2항 단서는 카드의 부정사용에 관하여 은행이

손실부담을 하는 경우에 카드회원은 2만원까지 손실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 바,이는 Penalty적 성격 또는 손해보험료 부담의 성격이 큰 것
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신용카드에 서명하지 아니한 사례와 같이 회원약관에 의해 신용카

드 회사가 면책이 되는 경우는 카드회원이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관련 判例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카드의 분실․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는 카드거

래약관자체는 유효하나,그 분실․도난 후 카드회원이 지체없이 신용카드 회
사에 소정양식에 따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가맹점
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맹점이 그 통지를 받고도 확인을 게을리
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신고와 통지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라
하더라도 가맹점이 사진,서명의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하는 등 신용
카드 회사나 카드가맹점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책임을 카드회원에게만 물을 수 없다.

43) 대판 1998.3.11,98다카1490
44) 대판 1998.12.23,98다카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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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사고신고 후 카드거래

신용카드업법과 국내 각 신용카드회원규약 등이 카드회사손실부담주의를
선언하고 있고,판례도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등을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였다면 발행회사가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하여 가맹점이 선의로 부정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은 카드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
다.45)
사고신고의 방법은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으며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한 통

지도 허용되나 전화 또는 구술통지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바,이처럼 사후적으로라도 서면신고를 요구하는 이유는 카
드회사가 도난보험금지급을 청구할 때 그 입증서류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카드업법은 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

지를 받은 때에는 신용카드 회사가 즉시 그 통지의 접수자,접수번호 기
타 접수사실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그 통지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어 이는 통지의 접수시점을 분명히 함으로서 손실부담의 한계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단,예외로서 카드회원이 책임져야 할 경우가 있다.사고신고 이후에 발

생한 카드이용이라고 할지라도 카드회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
우와 같이 회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카드회사부담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고,이에 국내 각
신용카드회사들은 카드회사부담주의에 대한 예외적 사유를 열거해 두고
있어 그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등이다.
둘째,카드의 대여,양도,담보제공,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45) 대판 1997.10.28,97다카739및 대판 1998.3.11,98다카1490,1998.10.23,98다카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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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다.
셋째,회원의 가족,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

는 이들이 관련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이다.
넷째,천재지변,전쟁,내란,풍수해,기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질서교

란 중에 카드를 분실․도난당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로서,이러한 위
기상황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대하여 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
하기 위한 관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점과 집단적,대량적 사고
발생이 예기되는 상황에서 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손실을 카드회사가 부
담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사유를 규약에 넣어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개인인 카드회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의문이 있고,혼란과 위기상황에서 카드회원에게
보다 더 엄중하게 카드를 관리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또
한 이러한 사유자체가 카드회원의 귀책사유로 생긴 상황이 아닌데도 이러
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실을 회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
가 하는 의문이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며 또한 위험분산의 수단을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점
에 비추어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카드회사부담주의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
다고 본다.
또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

리한 면책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그 효력이 있는지도 문제될 소지
가 있다.
다섯째,부정사용의 피해조사를 위하여 카드회사가 정한 조사에 협조하

지 않은 경우로서 사고조사는 카드회사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
급을 청구하기 위해,또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카드의 부정사
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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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카드회사는 그 손실부담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여섯째,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도난당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로서 신용카드회원약관은 예외 없이 카드를 발급받는 즉
시 카드의 서명란에 회원이 직접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그럼에
도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카드를 분실․도난
당하여 제3자가 이를 부정사용 하였다면 그 카드회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실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라 할
것이어서 스스로 그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카드회사도 사고신고를 받은 이상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손

해가 확장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원이 카드
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분실․도난신고 이후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카드회원에게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따라서 이 경
우의 규약의 해석은 약관상 카드회원이 면책받기로 되어 있는 부분 중 사
고신고 접수일 이전 15일분의 카드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 카드회원이 책
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제한해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일곱째,카드의 암호누설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로서,카드회원이 암

호를 누설함으로써 카드를 습득하거나 절취한 자가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카드회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다만 이 경우도 사
고신고시점 이후 손실에 대해서는 카드회사가 그 손실을 부담한다.
여덟째,카드회원이 약관을 위반하였을 경우로서 개정 전 약관에서는

‘이 약관을 위반하였을 경우’를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회원부담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이라는 이유로 개정약관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는데,이러한 삭제로 인하여 카드회원이 납부하여야 할 연
회비나 가입비를 연체한 상태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 카드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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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실을 부담하여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카드회사는 그 손실부담 부분을 연회비 등을 징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위험분산을 꾀하여 보전하는 것인데,이러한 연
회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서까지 카드회사가 손실을 부담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다고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그 손실을 카드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
다.
그러나 연회비 등의 연체책임이 크다고 볼 수 없고,또한 명문의 규정

이 없음에도 원칙적 카드회사부담주의의 원칙을 깨고 카드회원의 부담으
로 하는 것이 옳은가에는 의문이 남는다.

(4)카드회사와 가맹점 간의 손실부담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첫째,가맹점이 카드거래를 맺을 때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의 문제이고,두 번째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가맹점이 이미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카
드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반환청구의 근거가 무엇인가이다.

ⅰ)가맹점의 주의의무

가맹점이 신용판매를 할 때 기울여야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카드의 부정사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가맹점이 부담하게 되
며,따라서 가맹점의 주의의무가 무엇인가가 문제되는 바,국내 각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주의의무 사유를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먼저,본인여부의 확인과 유효한 카드여부의 확인이며,서명의 확인인



- 53 -

데,문제는 여기서 서명확인 시에 어느 정도까지 서명이 일치할 때 비로
소 가맹점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되어 면책될 수 있느냐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도난․분실된 카드는 그 부정사용자가 카드상의 서명

을 연습하여 본인의 것과 흡사하게 만들기 쉬워서 서명의 대조가 무의미
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서명의 확인방법은 육안에 의하되,통상의
주의만으로도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게 다른 것을 간과
한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에게 손실부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다.46)
이 밖에도 신용카드에는 1회카드사용한도,월간 일시불이용한도,월간

할부구매한도 등이 각기 다르게 되어 있어 카드회원이 이러한 한도를 초
과하여 신용구매를 하려면 카드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
는데,가맹점도 이러한 사용한도액의 제한을 받으며 따라서 이러한 한도
액을 초과하여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서 가맹점이 이를 부담하게 되느냐
의 문제가 있다.
신용카드가맹점 약관에는 가맹점은 매거래시마다 신용카드조회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카드회사로부터 거래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신용카
드조회기에 조회를 하지 않거나 카드회사의 거래승인을 받지 않고 1회 이
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손실은 가맹점의
부담으로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ⅱ)카드회사가 가맹점에 대하여 반환청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① 채권양도설을 취한 경우

이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이미 가맹점에 지급한 카드이용대금의 반환을

46) 대판 1997.4.14,97다카2273및 1997.10.28,97다카739,1998.3.11,98다카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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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기 위해서는 카드회사가 이미 양수받은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
청구권을 가맹점에게 다시 상환시키는 권리가 유보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국내카드 중에서 종래 채권양도설을 취했던 외환은행 비자카드의

경우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의 경우 각기 카드가맹점 규약에 환매특
약조항 또는 가맹점에의 전액상환청구권의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② 체당지급설을 취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이라는 이유로,그리고 그 부정사용이 가맹점이 신
용판매 시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손실이라는
이유로 카드회원이 그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라면,카드회원의 가맹점
에 대한 지급채무는 당초부터 불성립한 것이고 카드회사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채무를 인수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결국 가맹점은 카드회
사에 대해 부당이득을 얻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론구성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개정된 가맹점약관은 ‘가맹점이 제3조(가맹점의 준

수사항)의 약관을 위반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카드대
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해당 매출표를 가맹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에게 이미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역시 개정된 가

맹점 규약 제9조에서 “…반환매출표 또는 취소매출표의 대금이 이미 지급
된 경우에는 가맹점은 이 대금을 직접 카드회사에 환입하여야 합니다.그
러나 차회 지급할 금액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
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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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신신신용용용카카카드드드거거거래래래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및및및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1.신용카드거래의 문제점

1)항변권 인정의 문제

신용카드 거래에 있어서 항변권이라 함은 회원규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매매계약 내지는 서비스 공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사유로서 카드회원이 가맹점
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카드회사에게 직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느
냐 하는 것이다.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문제와 무효․취소의 문제는 신용카드

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게 되는데47),양당사자 카드 거
래의 경우 매도인이 신용제공자인 까닭에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항변권은 민
법상의 계약 법리에 의해 해결하면 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그러나
3당사자 카드 거래에서 카드회원이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사유로써 그 계약
의 당사자가 아닌 신용제공자인 신용카드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가 무
엇인지가 의문시된다.
한편 카드회사에 대한 카드회원의 항변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카드회원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항변권이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으로부터 인정되는 것처럼 카드회원의 신용카드 회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권 인정의 범위도 그 특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다.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현행 할부거래법이 할부급의 경우에 대해서만 카
드회원의 항변권을 인정함으로써(동법 제12조 제1항)일시급의 거래를 한 카
드회원이 합리적인 근거없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행 개인회원약관은 엄격한 서면주의를 취함으로써 카드회원의 항변

47)한상문,상게서,pp.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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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항방법을 이유없이 제한하고 있으며,항변의 전제조건으로 목적물의 원
상회복과 매출전표의 회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개인회원약관 제7조 제8항),
서면주의는 카드회원의 신속한 항변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권리행사의 기회
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

2)대리권 인정의 문제

일반적으로 본인 스스로 또는 적법한 대리행위에 의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행위로 발생한 카드이용 대금채무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제
3자가 권한없이 타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한 경우 본인은 제3
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제3자의 무권대리행
위에 대해 추인을 하지 않는 한 카드연체대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카드회사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본인에게 카드연체대금을 부담시키
려 하고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게 돼 결국 제3자가
권한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한 경우 카드이용대금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된다.

3)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이용 문제

현재 각 카드사는 만 20세를 넘은 성인을 상대로 한 카드 발급은 거의 포
화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여기서 잠재적 고객이자 현재의 고객인 미성년
자들을 그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특히 구매의욕에 있어서 충
동구매를 가장 잘 일으키는 시기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볼 때 그들은 우수고
객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성년자들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보호조항과 법리로 인해 그 거

래 상대방에게 많은 법적 위험을 야기한다.이를테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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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하고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
위는 취소할 수 있다.실제 민법에서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
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제
5조에 명시해 놓고 있다.불법행위에 관한 이러한 민법규정은 미성년자의 책
임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
독으로 하면 선의,악의는 미성년자의 인식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또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선의,악의의 구분
없이 현존이익만 반환할 의무가 있고,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차감이론
의 적용배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체약상의 과
실 책임 적용배제 등 그 예가 무수하다.
미성년자를 위한 이러한 다양한 법적 보호수단이 신용카드거래라는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논의의 대상에서 비교적
관심 밖이었다.대표적인 것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취소된 경우의 청산문제인데,이때 미성년자 보호원칙이 어느 정
도 관철 또는 수정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48)

4)지급불능자의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문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업자는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에게 상
대적으로 비싼 서비스를 제공하며,고비용 구조이지만 사업이 유지될 수 있
는 독과점적 구조를 갖고 있다.따라서 신용카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부당
한 약관으로 거래를 강조하거나 신용카드거래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 신용카
드회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48)정대익,상게논문,p.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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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용카드의 높은 수수료율

IMF경제위기 이후 조달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이자율은
인하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
2001년 말 기준으로 당시 국내 카드회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14.0%～
25.8%로서 미국(9.9%～19.99%)과 일본(19.8%～28.8%)의 중간 수준을 보였
다.49)

<표 Ⅳ-1>신용카드 평균 수수료 추이
(단위 :%)

(출처 :신용카드 수수료율 동향,금융감독위원회,2002.7)

미국의 경우 리볼빙 이자율이 연 9.99%～25.24%로 나타나 있으나 FRB에
서 미국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998년 당시 미국 카드업계의 평균 이
자율은 연 15.63%로 나타나고 있다.50)이 평균 이자율은 현금서비스까지 포
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할 경우 자금조달 측면에서 연 5%정도 미국
이 낮지만,고객에게 적용하는 이자율은 할부의 경우 2～3%,현금서비스의
경우 10%이상 높게 적용하고 있으므로,현금서비스 거래비중이 높은 우리나
라의 현실을 감안하다면 연6～7%이상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51)

49)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현상과 선진화 과제」,2002,p.23
50)TheFederalReserveBoard,「TheProfitabilityofCreditCardOperationsofDepository
Institutions」,1999,p.7

51)지창우,상게논문,p.66

카드사 2001.12월 말 2002.3월 말 2002.7월 현재
LG 15.5～25.8 14.0～23.8 19.9
삼성 15.5～25.8 14.2～23.8 21.0
국민 14.0～25.8 13.8～23.7
외환 14.5～25.7 13.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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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낮은 조달금리(1.375%～2.15%)에 비하여 운용금리는
우리나라와 비교해볼 때 다소 높거나 비슷한 실정이다.그러나 그 내용을 살
펴보면 우리의 형편과는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일본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자부담을 하는 현금서비스,리볼빙 이용이 전체 취급고의 각각
22%와 4～5%에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52)
현재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은 점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

이고,정부도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 현금서비스 7.5%,카드론 9.5%의 가치창
출이 있다는 결론에 따라 수수료율을 평균 19% 이하로 2% 인하를 유도하며,
또한 카드사업 신규참여자들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시켜 자연스럽
게 수수료율을 인하시킨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수수료율의 인위적 통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으며,수수료의 통제

는 결국 교과서적 가격통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고,또한 수수료율의 강제적 인하는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오히려 신용카드 시장에서 축출하여 초고금
리의 대금업 또는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
기되고 있다.

(2)카드론에 관한 문제

카드론 제도는 미국의 ConsumerCredit에서 유래되어 소비자신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이나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소비지출에 필요한 자금
을 직접 대출하거나 판매대금의 상환유예 등을 의미 한다53).소비자신용은
직접 금전이 제공되는 소비자금융과 물품 또는 용역의 형태로 신용이 제공되
는 판매신용으로 크게 구분되며,이 같은 소비자신용은 규모가 소액이면서

52)금융재정사정연구회,「99년 판 크레딧산업 백서」,1998,pp.16～17
53)지창우,상게논문,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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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가 많아 취급비용이 높고 주로 무담보원칙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
업신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소비자신용에 의해 신용카드업자는 은행처럼 예금의 수신은 할 수 없으나,

신용카드를 매개로 카드회원에게 일정한 여신을 할 수 있다.즉 은행의 금전
대출과 동일하게 회원에 한해 금전을 대출할 수 있는 것이 카드론 제도이다.
대출조건은 카드업자의 약관에 의해 결정되어 지는데 비록 무담보에 의하여
신용만으로 대출되어 진다고 하여도 보통 그 수수료와 이자율 및 연체료는
은행의 신용대출과는 큰 차이가 있다.이는 다음의 표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표 Ⅳ-2>카드사별 신용카드 금리 및 수수료 현황
(단위 :%)

구분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 카드론 연체료

은행계 9.0～17.0 12.0～22.9 8.5～19.0 17.0～24.5

전문계 10.0～16.7 11.9～23.6 6.6～21.0 24.0

(출처 :신용카드업계현황,여신전문금융협회,2002.9)



- 61 -

<표 Ⅳ-3>선진국 카드사와의 금리 및 수수료 비교
(단위 :%)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조달금리 7.28 1.4～2.2 5.2

운
용
금
리

할부수수료 9.0～17.0 13.5 **14.4～19.4

현금서비스 11.9～23.6 27.6～29.6 19.5～21.5

카드론 6.6～21.0 14.4～16.8 -
연체료 17.0～24.5 29.2～30.6 19.2～29.3

(출처 :신용카드업계현황,여신전문금융협회,2002.9)
주)*:회사채발행,금융기관차입에 대한 평균조달금리
**:리볼빙 금리 기준

(3)개인파산 및 개인워크아웃제도의 문제점

지난 98년 IMF시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불량자 양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지만,단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도
서,학습지,건강식품이나 의류 등 상품 할부구입 대금을 내지 않고 미납시켰
을 경우도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되며,최근에는 휴대폰 등 이동통신 요금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이 되는 문제도 심각하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용카드의
남발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현금이 없어도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의

남발로 인해 과중한 채무가 발생하여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되는 이른바 소
비자신용의 병리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6월 말 기준으로 가구당 가계신용잔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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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백만 원으로 2002년 3월 말(25.2백만 원)에 비해 2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계금융자산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GDP 혹은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의 비율이
이들 국가의 그것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되고 있는 점이다.54)
또한 최근에는 지난 1분기 중 신용카드업자 26개사가 등록한 개인신용불량

자 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110만6,000명으로 지난해 말의 104만1,000명에 비
해 6.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카드사간 중복 등록된 수치를 제
외한 실제 신용불량자수이며,중복등록을 포함한 단순합계는 무려 22만2,000
명에 달했다.
향후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상황변화에 따라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일

부 저소득층과 20대 연령층 등은 연체 및 가계부실화 증가 가능성이 더욱 높
은 실정이다.
이렇듯 신용카드 등의 악영향으로 개인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 개인파산이

급증하면서 정부에서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도 워크아웃을 할 수 있도록
2002년 10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이것이 개인신용회복 제도,이
른바 개인워크아웃이다.이 제도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 혹
은 개인사업자가 채무과다로 인해 현재의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을 도저히 할
수 없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협약에 가
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대상으로 일정부분 조정하여 줌으로써 신용
불량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개인신용회복 제
도에 있어서는 총 채무액이 2천만 원으로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채무액의 기
준이 현실적으로 적기 때문에 더 높여야 하며,3가지의 기준55)에 적합하여야

54)가계금융부채/가계금융자산 비율은 우리나라 43.9%,미국 24.4%
55)다음의 가,나,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다음의 신청단계 중 1,2단계에 해당할 것
1단계 :5개 이상 금융기관 총 채무액이 2천만 원 이하로서 신용불량정보 등록 후 1년

이 경과한 자
2단계 :3개 이상 금융기관 총 채무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신용불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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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이는 신용불량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그 수입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에 이용하여야 하므로 최저생활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있다.또
한 개인신용회복지원 제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는 도덕
적 해이도 문제시되고 있다.

5)개인신용정보 보호의 문제

신용카드 거래는 무담보․무보증의 신용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변제능
력을 넘는 신용제공은 대금회수의 곤란을 초래한다.때문에 카드회사로서는
카드회원의 신용도가 중요한 관심사이며,이에 따라 최근 신용정보기관의 급
속한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기관의 발달에 따른 신용정보관리의 급속한 발전은 카드회

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부정확한 신용정보로 인해 카드회원이 불이익을
당한 경우 불법행위법상의 침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며,심
지어 신용정보의 유출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개인신용정보 관리의 보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전법은 여신전문금

융업협회 회원사 상호 간의 정보교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무런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갈수록 강화되는 개인신용정보 관리의 중요성과 이에 대
한 적절한 보호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3단계 :2개 이상 금융기관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인 신용불량자
4단계 :2개 이상 금융기관 총 채무액이 3억 원 이하인 신용불량자
나.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것
1인 가구 :345,412원 2인 가구 :572,058원 3인 가구 :786,827원 4인 가구 :989,719원
5인 가구 :1,125,311원
다.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것
-재직회사의 휴업,부도 등으로 급여를 일시적으로 받지 못하는 자
-급여를 2달,3달 단위 등으로 수령하는 자
-농,수,축산업 등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질병,사고 및 자연재해 등을 당한 자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천재지변,장기해외출장,구속 등)로 일시상환불능 상태에 있는 자
-시타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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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용카드거래의 개선방안

1)항변권 인정의 개선

(1)항변권 정당화 사유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항변권 인정의 근거 문제를 해명함에 있어서 신용카
드 거래관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이론을 그대로 채용하여 왔다.즉 신용카드
거래에서 카드회원이 가맹점에 대해 부담하는 카드이용대금채무를 카드회사
가 가맹점에게 지급하고,카드회사는 이를 카드회원으로부터 구상하는 관계
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를 항변권의 문제에 접근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온 것
이다.
먼저,채권양도설에 의하면 카드회사가 카드회원에게 카드이용대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은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대가로 취득한 채
권을 카드회사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인데,카드회원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을
때까지 가맹점에 대하여 생긴 항변사유로써 카드회사에 대항할 수 있으므
로56),카드회원은 가맹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유로써 카드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입장에서는 카드회사의 카드회원에 대한 카드이용대금

청구권은 위임계약에 근거한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보며,이 청구권은 카드회
원과 가맹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 또는 서비스 제공 계약상의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카드회원의 카드회사에 대한 항변권은 당
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만일 전자의 입장을 수용한다면 이는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후자에 의하게 되면 어느 입장에 의하든 항변

56)민법 제45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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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인정하는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와 같은 논의는 실무적으로
공허해지기 쉽다.따라서 항변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은 카드이용대금
지급관계의 법적 성질을 파악함에 있지 않고,오히려 신용카드 거래관계의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소비자 보호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측변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카드회사에게 유리한 약
관조항이나 부당한 항변권 행사의 제한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시정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카드회사는 건전한 가맹점을 선택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반면,

소비자인 카드회원은 카드회사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카드회원의 항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항변권 인정 범위의 개선

카드회원의 카드회사에 대한 항변권 행사는 매매계약이나 서비스 제공계약
에서 발생한 사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첫째,원인행위에 하자담보 청구권행사의 사유가 있는 경우,둘째,채무불

이행으로 가맹점의 이행불능,이행지체 및 불완전 이행의 경우,셋째 원인행
위에 무효,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넷째,불량거래자로 통보된 자와 신용
카드 거래를 하였다는 항변 등의 법률 또는 개인회원약관에 위반한 경우 등
이다.
항변권 인정의 범위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그 제한이 가해지는데,할부거

래법 제12조 제1항 및 개인회원약관 제 24조 제1항 제2호는 할부급의 경우에
만 카드회원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카드회사가 가맹점 가입 승
낙권을 행사하며,가맹점은 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신용으로 물품
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 회원약관에 따라 신용
판매를 하여야 한다.57)카드회사와 가맹점 간의 이러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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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급도 할부급에 비해 대금지급방법 외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카드
회원의 카드회사에 대한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이를 인정하는 것이 신용
카드 사용을 보다 활성화시키고,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선량한 카드회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되리라 본다.

(3)항변권 행사의 서면주의의 개선

카드회원의 항변권 주장은 카드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통지함으로서 유효
하게 되는데,현행 법률58)은 이를 서면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
해 카드회사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카드회원의 항변사유를 파악하
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서면주의가 약관규제법에 반하여 무효가 될
정도로 불공평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59)그러나 현재 각
카드회사의 콜센터에는 카드회원과의 통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
져 있기 때문에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에 의해서도 항변권 주장이 가능하다고
본다.카드회사로서는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사후 업무참고용으로 서
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재요구 할 수는 있어도 항변권 대항의 방법을 서면만
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서면주의를 고집하고자 한다면 개인회원약관에 발
신주의에 대해 명확히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60)

(4)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

할부거래법 제12조 제1항의 제2호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목적물의 종류,내용)에 의한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까

57)가맹점회원약관 제1조,제2조 제1항
58)할부거래법 제12조 제1항 및 개인회원약관 제24조 제1항
59)김진우,상게논문,pp.100～101
60)이영범,「신용카드회원의 항변권 대항이론」,소비자문제연구 제13호,한국소비자보호원,
1994,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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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지만,이는 인도가 되지 않은 경우이지 인도를 지체한 경우도
아닐뿐더러 잔금지급채무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과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같지 않으므로 그대로 이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카드회사는 보통 경제적 강자의 입장인 것이 보통이고,가맹점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신용상태나 가맹점의 재무구조 등을 조사하여
신용카드 발행을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도 있다
는 점,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항변권을 인정
하는 등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카드회원이 가맹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카드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카드회
원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카드회사의 카드이용대금청구에 대해서도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2)대리권 인정의 개선61)

(1)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무권대리인의 책임

ⅰ)추인의 의의

무권대리행위는 대리권이 없는 행위이므로 본인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나,무권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것이 본인에
게 유리할 때에는 본인은 이를 추인하여 자기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케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다.62)따라서 민법은 본인의 추인에 의하

61)김성천,「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행위와 일상가사대리 및 무권대리」,계간 신용카드 제14
호,한국신용카드업협회,1997,pp.71～80

62)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를 추측하여 한정된 범위 안에서 무효행위의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권용우,상게서,pp.49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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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무권대리행위가 소급하여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3)

ⅱ)추인의 성질 및 방법

추인의 성질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동일하게 형성권의 성질
을 갖는 단독행위로서 불확정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한
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카드회사나 가맹점 또는 무권대리인 어느 쪽에 대하여

도 할 수 있으나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추인한 때에는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
을 알기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64)따라
서 그 때까지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도 추인을 할 수
있다.

ⅲ)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카드회사나 가맹점은 무권대리인에게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해야만 할 것이지만,카드회사나 가맹점은 무조건 무권대리
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둘째,본인의 추인을 얻

지 못할 것,셋째 다른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넷째 표견대리가 성립
하지 않을 것 등이다.
만일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면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65)

63)대판 1969.6.24,69다633;대판 1968.1126,68다1727
64)민법 제132조,‘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5)민법 제135조 제2항,‘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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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재여부를 알아보지 않고 거래하여 어
떤 불이익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그 결과는 스스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
다.66)

3)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이용에 관한 개선방안

(1)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계약

민법 제950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차재행위를 하거나 혹은 미성년자의 차재행위에 동의를 할 때 추가
적으로 친족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따라서 그 실체가 금전소비대차에 해
당하는 현금서비스와 이자부 할부구매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발급,사용계약
을 후견인이 대리하거나 미성년자 단독의 계약에 대해 후견인이 동의하는 경
우 친족회의 동의가 추가적으로 있어야만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67)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신용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발급,사용계약을 대리

하거나 그에 동의할 때도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우
리 민법68)이 친권자와 후견인의 대리권과 동의권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
으므로 부인하여야 한다.그러나 입법론적으로는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위해
차재행위를 대리하거나 차재행위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친족회69)의 동의를 구
하는 것이 미성년자 보호에 충실한 입법태도이다.독일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에 추가적으로 후견 법원의 동의를 요구
하고 있다.70)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민법 제920조의 子의 행위를 목적으로

66)민법 제134조,‘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철회권은 인정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67)배경숙,최금숙,「친족상속법강의」,2000,p.350
68)민법 제920조,제950조
69)민법 제963조,제965조
70)독일 민법 제1643조 1항,제1822조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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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子의 동의만을 요구하는 것은 미성년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규정이다.
법정대리인이나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임으로 카

드발급사의 약관에 의해서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사용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없다.

(2)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신용카드 발급,사용계약의 효력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사용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취소권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 혹은 친족회(금전소비대차에 해당
하는 경우)이다.
카드발급을 할 당시 계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카드 발급사는 카드발급,사용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71)발행시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흔히 카드모집인의 과실에 대한 면책조항을 삽입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과실에 대한 면책조항은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72)모
집인의 중과실에 대해서도 면책조항을 두거나 모집인의 자격에 관하여 카드
발급사의 이행보조자도 대리인도 아님을 규정하여 모집인의 과실을 독립적인
것으로 하여 면책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이러한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의문이지만,우선 모집인의 중과실에 대한 면책조항은 약관
규제법 제7조 1호 위반이다.따라서 모집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거나 중
과실로 인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위와 같은 약관에도 불구
하고 카드 발급사는 카드발급,사용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71)민법 제16조
72)이은영,「약관규제법」,1994.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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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급불능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방안

(1)높은 수수료율 문제의 개선방안

현재 여전법은 카드회사의 수수료에 대해 카드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
정이며,판매신용을 주된 내용으로 규정하고 현금서비스 등의 소비자신용의
문제는 부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신용구
매보다는 현금서비스의 이용비중이 더 높다는 것은 이미 주지한 바와 같다.
따라서 현재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여전법에 그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사료된다.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수수료율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또한 우리나라
의 실정에 어울릴 수 있도록 소비자금융을 주된 업무로 보는 규정을 마련하
고 소비자신용을 주 업무로 본다면 당연히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

(2)카드론에 관한 문제의 개선방안

ⅰ)대출가능금액 산정의 기준 제시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실적,연체유무,회원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대출가능금액이 산정되고 있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카드론은 신용의 우
수73)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삼고 이용실적을 주된 내용으로 삼아 산

73)국민카드 회원약관 중에서,
제9조(카드론)
-신용도가 우수한 회원은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 금액 범위내에서 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
습니다.
-회원은 카드사,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본지점,전화 및 인터넷으로 카드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한 때에는 회원 본인의 카드번호 또는 ID번호와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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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준을 정하여 카드론의 이용에 있어서 상환능력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대출가능액을 산정하여 회원들에게 소비자신용을 부여하고 있다.따라
서 대출가능금액에 있어서 정확한 산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ⅱ)카드론 금리에 관한 개선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상 카드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 신용을 고
려할 때 카드론의 금리는 낮추어져야 한다.취급수수료는 별도로 하고,은행
의 신용대출 금리와 그 기준을 맞춰야 한다.또한 연체이율에 있어서 연 2
3～29%라는 고율을 적용하는 것은 연체자에게 더욱 큰 부담을 주게 되어 원
금의 회수조차 어렵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연체이율은 그 기준에 있어 지금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

며,입법론적으로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소비자 신용법을 제정하여 신
용구매와는 별도로 규율을 하거나 혹은 현재 나누어져 있는 여신전문금융업
법,할부거래 법률,신용정보 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론을 신청하고 회원이 카드사에 신고한 ID번호와 비밀번
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론을 신청하고 회원이 카드사에 신청한 ID번호와 비밀번호
가 동일한 경우 회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으로 보며 대출금액이 회원의 지정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회원이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
게 귀속됩니다.
-기타 카드론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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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인파산 및 개인워크아웃의 문제에 관한 개선방안

ⅰ)소비자파산제도의 주요쟁점74)

소비자파산제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채무면책허용에 대한 것
이다.채무면책허용은 채무자에게는 유리한 제도이나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제도임에 틀림없으므로 채무면책을 허용하는 소비자파산제도는 소비자보호
또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채무자를 갱생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와 면책
제도의 남용 및 악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
최근에는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가 예상되는 경우에 잔존채무 전액에 대해

서가 아닌 일부만의 면책이 가능한가 하는 일부면책론이 대두되고 있다.75)
즉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이나 파산채권의 성격,채권액 등 여러 경우 등을
통해 일부의 파산채권에 대해서 면책허가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여러 개의 파
산채권 중 특정의 채권을 면책해주는 개별적 일부면책과 파산채권의 일정부
분에 대해 면책해주는 비율적 일부면책이 있다.최근 우리 법원에서는 비율
적 일부면책을 허가한 경우가 있다.76)

ⅱ)잔존채무 중 채무면책의 범위

채무면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하는
잔존재산의 범위이다.소비자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면
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
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단,조세,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고용인

74)허경옥,「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소비자태도분석」,소비자학연구 제11권 제3호,한국소비
자학회,2000.pp.197～200

75)전병서,상게논문,pp.242～243
76)서울지법 판결 1998.12.8,98파6079및 98파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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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퇴직 전 6개월분의 급료,고용인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고용인의 퇴직 전 6개월분의 급료는 근로자의 보호측면에서 채무면

책의 제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ⅲ)파산자의 대우 문제

현실적으로 소비자파산선고 및 채무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사회적 인
식이나 금융거래 등에 있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과도한 채무를
진 파산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채무면책을 허가하여 주었으므로 이
제도의 취지를 적극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적극적인 수용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ⅳ)파산자의 보증인의 채무면책 여부

파산법은 파산자에게 주어진 채무면책은 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자의 채무
를 위해 제공했던 담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77)이 규
정대로 파산자가 채무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파산자의 보증인이 채무이행을
하여야 한다면 파산자의 갱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소비자파산제도의 기
본적 취지가 달성되지 않게 된다.
파산법에서는 보증인이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구상권을 파산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78)파산자보호는 어느 정도 되고 있으나,
파산자의 보증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채무면책이 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보증이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바,소비자파산선

77)파산법 제350조,‘과도한 채무를 파산자가 채무면책 결정을 받아도 그 채무이행을 위해 보
증인이 제공한 담보는 채무이행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

78)파산법 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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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채무면책을 받은 파산자의 보증인의 채무면책 등에 대한 법제도적 기준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79)따라서 파산자가 채무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자
의 보증인이 지고 있는 채무도 일정범위 내에서 면책해 주는 법적 개정이 필
요하다.
보증인에 관한 문제는 보증보험기관을 이용하여 파산자들을 일괄적으로 보

증을 해주는 방식이 현실에 적합할 것이다.소비자파산제도의 취지가 신용불
량자들의 신용회복에 있는 만큼 신용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국가가 하여
야 할 것이다.

ⅴ)소비자파산제도의 남용․악용의 문제

과도한 채무를 진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채무를 면책시
켜 준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소비자파산제도가 남용․악용될 우려가 있
다.
아직 우리나라의 소비자파산제도는 무분별한 소비생활이나 고의적 파산으

로 발생하는 채무는 면책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파산을 의도적
으로 일으키고 소비자파산을 신청할 소지가 크므로 소비자파산제도의 남용․
악용의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하리라 본다.
현재 개인파산제도는 그 규율을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으나 향후 파산법

에 개인파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그 체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현재
우리나라의 추세를 본다면 개인의 과다한 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은 더욱 늘어
가는 추세일 것으로 보이며,이를 규율하지 않는 한 개인파산제도의 정착은
불가피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79)허경옥,상게논문,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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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소비자갱생제도의 도입

소비자파산이 일반화될 경우 신용카드 과다사용과 관계된 경우가 많아 은
행과 각 카드회사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연체자는 소비자파
산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은행이나 카드회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개인파산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소비자갱생제도를 도입할 것이

라고 한다.소비자갱생제도는 소비자파산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는 한편 파산
선고 없이도 채권자와 협의해 소비자의 부채를 단계적으로 갚아 나가는 제도
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이 견해에 따르면,첫째 채무자를

파산시키지 않고 갱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채무자에게 일정한 자산과
소득이 있어야 한다.만일 자산과 소득이 없다면 갱생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상황이 있는 개인파산자가 많지 않으며,셋째

파산선고를 받은 소비자는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
는데 면책을 허용하는 것은 채무를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다수의 소비자
보다 채무를 진 소비자를 법제도가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된다.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소비자갱생제도는 외국에서도 논란이 많은 문제이다.현재 소비자
갱생제도가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는 소비자갱생의 사회적 효용에 대한 논란
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독일도 新도산법을 제정하고서도 5년이나 시행이 미
루어졌다.
따라서 소비자갱생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들을 병행해

실시해야 한다.80)
첫째 소비자갱생제도는 미국연방파산법 제13장을 모델로 하되 우리의 실정

80)박주일,「신용불량자 대상 개인갱생절차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을…」,한국경제신문,
2002.3.2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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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게 담보여부 및 월수입 가능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81)
둘째 미국의 CCCS(소비자신용상담기구)82)와 같은 민간 기구를 설립해 파

산에 직면한 개인들을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일시적으로 파산에 직면한 개인들에게 기금으로 파산을 면하게 해주

는 파산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이에 필요한 기금은 현재
의 입회비 혹은 연회비제도를 확충해 그 일부를 파산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안
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개인신용회복제도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기준83)을 좀 더

현실적으로 낮추어야 하며 최저생계비는 국고에서 보조해주어야 한다.또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에 개인신용회복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어버린 만큼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금융감
독원 산하에 두어 역할과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5)개인신용정보보호의 개선 방안

(1)개인신용정보의 수집에 대한 규제

(ⅰ)수집목적에 의한 제한

개인신용정보의 과대한 수집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업자,84)신용정보집중기관,85)신용정보제공․이용자86)는 신용

81)동법 제13장은 담보부채무 75만 달러 이하,보증부채무 25만 달러 이하의 부채를 진 채무
자 중에서 정기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2)파산에 직면한 소비자들에게 수입을 기초로 채무변제 계획안을 수립하고 은행과의 채무변
제협상을 대행해주며 매월 변제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 기구.

83)본 논문 p.41참조
84)신용정보업이란 신용조사업무,신용조회업무,채권추심업무 등 신용정보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業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신용정보업자는 이러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재
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이다.

85)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자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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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수집․조사함에 있어서 신용정보법 또는 定款에서 정한 업무범위 안
에서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동시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87)
신용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부관리규정을 두어야 하며,88)공공기관도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ⅱ)수집에 대한 동의를 요하는 개인정보

현행법은 신용정보의 수집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
하지 않지만 사적부문에서 신용정보업자 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
집․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9)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들

은 업무목적과의 관련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
할 가능성이 특히 높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
다.

(2)개인신용 정보의 보안

카드회원은 신용정보기관의 위법행위로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신용정

하는 기관을 말한다.
86)신용정보제공 이용자란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
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하거나 그들로부터 신용정보를 지
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7)신용정보법 제13조
88)신용정보법 제30조 제1항
89)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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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관의 귀책사유,인과관계,손해액 등에 관한 입증이 상당히 곤란하므로
손해배상청구에 의한 사후적 구제가 반드시 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따
라서 신용정보기관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
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신용정보업자 등은 공동전산망을 포함한 신용정

보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제3자의 불법 접근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파괴 기타 위험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데,90)신
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신용정보 제공기관과 신용정보활용기관은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전담관리자를 두어서 신용정보의 조회,서면요청,
단말기의 관리․활용이 종료된 정보의 처리 등을 관리하여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게 해야 한다91).또한 신
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보유정보를 적
법 절차에 따라 처분,소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92)

(3)권리침해의 구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인해 개인신
용정보 주체인 카드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이 때 카드회원이 입
은 손해에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의한 정신적 손해 이외에도 신용훼손에
따른 재산적 손해도 있을 수 있다.
손해를 입은 카드회원은 위법행위자에 대해 민법상93)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그러나 기존의 민법상의 손

90)신용정보법 제19조
91)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교환 및 활용세칙’제23조
92)신용정보법 제21조
93)민법 제390조,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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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위법성,가해자
의 해우이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
이에 대해 신용정보법은 제28조에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

고 있는데,신용정보업자 등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同法의 규정을 위반
함으로써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 주체에 대
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이는 신용정보업이 고도의 기술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지
운 것이다.94)
그러나 이처럼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한 것만으로는 피해

를 입은 정보주체인 카드회원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카드회원은
여전히 신용정보업자 등이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그러한 위법행위와 자
신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하지만 카드회원은 일
반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동처리 되는 과정을 통찰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

94)우병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해설」,법제,1995,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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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고 나날이 그 이용이 증가되
어 가고 있는 신용카드 거래에 관하여,그 거래의 구조와 법적 성질 및 그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신용카드 거
래법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거의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 신용카드
업자가 작성한 보통거래약관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에 의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그리고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으

로 카드회사의 무분별한 설립과 카드업자들이 카드발급에 있어서 회원에 대
한 자격기준의 모호성과 현재 20세 이상의 회원에 대한 카드발급은 포화상태
에 이르렀다고 예상,미성년자에게 그 눈길을 돌린 점 등이 신용카드 거래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고,카드사용한도액의 무분별한 증액 또한 문
제라 할 수 있다.이에 의해 신용카드 소비자들의 카드사용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과소비를 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신용불량으로 등록되는 결과를 초
래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분쟁사건도 점차 증가하
는 추세에 있고 또한 이에 관한 소송사건도 심심찮게 지상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에 관하
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무런 입법이 없고,모든 문제의 해결이 당사
자 사이의 계약에 맡겨져 있어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법적지위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에 관한 법적 규제는 다음과 같은 방

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신용카드에 관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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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길이다.
다음으로,최근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은 가맹점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나아가 기습적으로 폐업하는 등 기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하여 소
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신용카드 가
맹점에 대하여 그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본인의 신청여부와 제출서류의 진실
성,특히 실제로 영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가맹점인지 여부를 철저
히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회사 차원에서 부정한 신용카드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최근 신용카드거래가 발생
할 때마다 회원 본인의 휴대전화에 당해 거래내역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나,평소 그 회원의 신용카드 사용양태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이를 감지하여 회
원에게 확인하는 시스템을 신용카드사가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는 점
등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된 법적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면
에서 바람직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통일상법전 편찬위원회는 종래의 지급수단인 수표에 관한 규정을

통일상법전에서 분리시키고,여기에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신
용카드와 전자식자금이체제도를 덧붙여 위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 모든 지급
수단에 관하여 포괄적․통일적으로 법적 규율을 하기 위하여 이른바 통일신
지급수단법(Uniform New PaymentsCode)의 제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
던 바,이것은 우리나라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95)

신용카드에 관한 포괄적인 단행법의 제정이 쉽게 실현될 수 없다면 그 차
선책으로 일반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상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카드회원을 보
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또한 위에서 말한 입

95)정동윤,「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보호」,경영법률,1988,pp.66～67



- 83 -

법조치가 행하여지기까지는 신용카드에 관한 현재의 보통거래약관을 사법적
으로 통제하여 카드회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은 그 효력을 부정함으로
써 소비자보호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와 비교할 때 현재 카드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약관이 소비자 보호에

충실하여진 것은 사실이지만,사법적 해석은 이에 충실치 못한 것 또한 사실
이다.그러므로 약관에 관한 행정적 규제뿐만 아니라 사법적 규제에 있어서
도 법원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끝으로 한 가지 각인되어져야 할 것은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신용사회의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향후 스마트카드가 신분증,의료카드 등으로 보편화될 경우,이-커머스

(E-Commerce)나 엠-커머스(M-Commerce)등이 활성화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 및 급변하는 오늘날의 신용카드거래 관련 정책들을 다루
지 못하였다.다양한 기능을 가진 신용카드가 우리 실생활의 필수품으로 그
역할이 증대되어가고,그 사용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 복잡한
형태의 법적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에 관한 신용카드거래 당사자의 확고한 신
용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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